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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‧수입하려는 자는

반드시 제조·수입전에 등록 필요(

공동등록 이행현황

확인결과 실제 연간 1톤 이상 제조‧수입하여 협의체를 구성한 물질은 367종

화학물질 기준(종) 업체 기준(개소)

계 완료 통지 검토중 계 완료 통지 검토중

343 342 1 3,286 3,251 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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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 ]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 세부 현황

구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계

건 수 1,716 853 717 3,286

비율 (%) 52% 26% 22%

구분 제조 수입 선임자 계

업체 수 509 2,079 698 3,286

비율 (%) 15.5% 63.3% 21.2%

구분 1~10톤 10톤~100톤 100톤~1,000톤 1,000톤 이상 계

업체 수 1,001 921 637 727 3,286

비율 (%) 30.5% 28.0% 19.4% 22.1%

구분
(구성원 수)

100개 이상 60~100 40~60 20~40 10~20 6~10 2~5 1 계

물질수 2 6 5 20 47 80 132 51 343

비율 80(23.3%) 263(76.7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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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 진 방 향



가.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운영 ('14.4~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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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cheminavi.go.kr/
https://kreachportal.me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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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 ] 산업계도움센터 [WWW. chemnavi.or.kr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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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대상별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운영

http://www.chemnavi.go.kr/


구분 교육 과정명 시간 횟수 비 고

1
권역별 설명회

[화평법 개정 내용 및 주요 제도]
4시간 10회 권역별 설명회

2
산단별, 업종별 특화교육

[화평법 개정 내용 및 주요 제도]
4시간 10회

3 공동등록 전문교육
24시간

(3일)
5회 기본/실무/전문

4 위해성자료 작성 실무과정
16시간

(2일)
3회 기본/실무

5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 과정 2시간 2회

6 정보제공 과정교육 2시간 2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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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 ] 2019년도 화평법 이행 교육계획 ('19.2~12)

화평법 이행 대상 중소기업 제도홍보 및 과정별 교육 실시

6개의 교육과정 32회 교육 실시(필요시 추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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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중소기업 등 산업계 대상 제도이행 집중 홍보

http://www.chemnavi.go.kr/


가. 사전신고 이행 중점 지원 ['19.1~6.3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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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운영

·홍보

https://kreachportal.me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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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 ]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개요

연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

2019. 1. 1. ~ 2019. 6. 30.

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한 제조·수입 업체만 등록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상호, 소재지 및
연락처

화학물질의 명칭
연간 제조·

수입량
분류·표시 용도

변경신고 해당 기한 내에 변경신고서(별지 제1호서식)를 작성하여 제출

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변경사실이 안 날부터 1개월 이내

- 제조·수입량 톤수 범위 변경
- (제조·수입자)상호, 소재지, 연락처 변경
- (선임자) 하위 수입자 상호, 연락처 변경

- 분류·표시 변경
- 용도 변경 또는 새로운 소비자 용도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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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절차 ]

https://kreachportal.me.go.kr/
http:///
http:///
http://ncis.nier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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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소량 다품목 업종 중소기업 전과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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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중소기업 협의체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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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위해성 평가자료 작성 지원



18

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

149종 1,019건 38종 306건 37종 222건 14종 19건 60종 472건



감사합니다


